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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is an expanding global network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High-quality,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 play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global trade liberalization and are explicitly allow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An FTA i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removes barriers to trade and facilitates stronger trade
and commercial ties that contribute to increase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benefits
from the global FTA trend; however it has started and developed FTA negotiations later than other countries. Current
FTA agreements exist with Chile, Singapore, EFTA, ASIAN, India, EU, Peru, USA, Turkey, Australia, and Canada; in addi-
tion, there are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Colombia, New Zealand, and Vietnam. FTA open up opportunitie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to expand businesses into key overseas markets. FTA improve market access across all areas of
trade to help maintain and stimulate the competitiveness of textile/clothing firms.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n light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status of the Korean textile/cloth-
ing industry. Korea's textile/clothing export/import products and concession of tariff, country of origin covered under
Korea-US/China FTA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problem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in regards to the Korea-US/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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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rule(원사기준)

1. 서 론

1.1. FTA협정의 의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

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

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오늘날의 세계 무역 환경은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

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

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추

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

다. 주요 교역 국가들이 타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점차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

를 통해서 국가 전반의 체제를 선진화하고 경제를 강화하기 위

해 FTA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

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FTA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관점, 정치·외교적 입장에서도 중시되

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WTO 체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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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추진하여 WTO에서 다뤄질 수 없는 분야에서 경제

적 관계를 강화하여 우리의 대외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안

전보장 및 정치·외교적 관점에서는 전략적으로 우리와 안전

보장, 정치·경제·외교 분야에서 중요시 되는 나라 또는 지역

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 같은 지역무역협정

이 활용될 수 있다. 반면에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

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2015).

1.2.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1948년 발효

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다각적 교섭을 통한 관세 인하와 무

역 장벽 철폐, 최혜국 대우를 통해 국가 간 물자 교류를 확대

하고 국제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7년 제네바에

서 23개국 간 체결로 시작된 협정이다. 20여 개국 간의 체결로

출발한 GATT협정은 1994년까지 120여 개 국가로 확대되었으

나 미국의 주도하에 체결되고 운영되어 왔던 GATT 체제는 미

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세계경제 불균형의

심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신보호주의 대두 및 무역 분

쟁 심화로 인한 무역질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1994년 12월 GATT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GATT 체제의 종료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WTO(World

Trade Organizaion, 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

제교역의 근간이 되어온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

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과

거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

무역과 지적 재산권 부분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규범이 적용되

었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철폐도 의무화하고

있다. GATT가 법적 구속력이 약했던 데 반해 WTO는 국제기

구로서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춘 분쟁해결기구(DSB)와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두어 국제규범을 관장하고 있고

GATT처럼 회원국 간 만장일치방식이 아닌 다수결 원칙의 도

입으로 협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합의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WTO의 설립으로 다자주의가 강화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압

력, 지역주의 등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WTO는

다자주의 협상 원칙으로 인해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 시 관련 국가가 모두 모여 논의해야 하고, 또한

각국의 만장일치를 통한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각국의 이해득

실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협

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문

제점 극복과 양자주의 원칙을 내세운 FTA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

clothing industry, 2015). 

1.3.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첫 FTA 발효를 시작으로 오늘날 총 53개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그 중 49개국과 FTA가 발효되었다.

2014년에는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국과의 ‘한-중 FTA 타결’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73.5%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칠레

(85.1%)와 페루(78%) 다음 순위로 상위 3개국에 속한다. 더불

어 세계 3대 경제권(미국, 중국, EU)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

함으로 앞으로 FTA 시장을 선도할 여건을 잘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중-일, 아세안 10개국과의 FTA 협정을 계

속하고 있어 FTA에 의한 교역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섬유/의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FTA체결로 인

해 섬유/의류 제품의 가격인하로 대미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반

면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저가의류 및 직물류의 수입급증

도 예상되고 있다.

1.4. FTA 체결국가와의 섬유/의류 교역현황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가 발효 중인 칠레, 싱가포

르, EFTA, ASEAN, India,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

다 등으로의 섬유/의류 수출은 ‘2014년 90억불로 전체 섬유/의

Table 1. Status of FTA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2015)

Classification Country
Status

Negotiating Signature Effectuation

Effectuated 

FTA 

Chile 1999.12 2003.02 2004.04.01

Singapore 2004.01 2005.08 2006.03.02

EFTA 2005.01 2005.12 2006.09.01

ASIAN 2005.02 2006.08 2007.06.01

India 2006.03 2009.08 2010.01.01

EU 2007.05 2010.10 2011.07.01

Peru 2009.03 2011.03 2011.08.01

USA 2006.06 2007.06 2012.03.15

Turkey 2010.04 2012.08 2013.05.01

Australia 2009.05 2014.04 2014.12.12

Canada 2005.07 2014.09 2015.01.01

Agreed 

FTA

Colombia 2009.12 2013.02.21

China 2012.05 2015.02.25

New Zealand 2009.06 2015.03.23

Vietnam 2012.09 2015.05.05

Negotiating 

FTA

Indonesia 2012.07 7'th Negotiation (2014. 02)

Korea, China, 

Japan
2013.03  6'th Negotiation (2014. 11)

RCEP(Asian

 10 countries)
2013.05 6'th Negotiation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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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수출액(159억불)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FTA 발효국가

로부터의 수입은 70억불로 전체 섬유/의류 수입액(147억불)의

48%를 차지하며 중국 등을 포함할 때 93%로 대부분의 국가를

커버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국 등 FTA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현재 협상 중 이

거나 체결 준비 중인 국가가 증가할수록 섬유/의류 상품의 대

외교역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이다.

1.5.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

며, 점차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

략을 통한 FTA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

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

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

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

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FTA를 추진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

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함께 도모

하고 있는 추세이다.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대 체

결국, 세부 업종별 또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시연된다.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 시

가격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중국과의 FTA

체결 시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류 및 직물류는 수

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종별로 득실을 따져 전략적

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표적 섬유/의류 교역국가인 미국과 중국과의 FTA 체결이 가져

오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적,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2. 한-미 FTA 섬유/의류분야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 마련을 시작으로 2012년 3

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양국

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섬유는 한-미 FTA 타

결 시 우리나라의 통신, 전자, 조선 등 다양한 품목 중에서도

가장 수혜가 큰 품목으로 지목될 정도로 기대치가 큰 품목이다.

국내의 섬유/의류 산업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섬유/의류 제

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재

는 한-미 FTA를 계기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이 생기면

서 수출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받는 섬유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카매트 등으로 작년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미국 수출액은 1억 3천7백만 달러, 카매트는 1천9백만 달러이

며 면화가격 급등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폴리에스테르 혼방

비율이 확대되고 있어 현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락세이던 섬유/의류 산업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는 징조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 수출은 2000년 35억 9천6

백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해마다 급감하고 2006년에는 19억

2천5백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한-미 FTA는 이런 수출하락세에

서 미국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Table 2. Trade status of textile/sewing(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2016)  (Unit: 1,000,000 U$)

Country
Effetuated 

date

Export　 Import　

Amount SP Amount SP

Effectuation

Chile 2004.4 55 0.3 0 0.0

Singapore 2006.3 77 0.5 28 0.2

EFTA(4) 2006.9 28 0.2 30 0.2

ASEAN(10) 2007.7 5,236 32.9 4,618 31.5

India 2010.1 151 0.9 363 2.5

EU(28) 2011.7 1,536 9.6 1,433 9.8

Peru 2011.8 25 0.2 12 0.1

USA 2012.3 1,433 9.0 367 2.5

Turkey 2013.5 304 1.9 77 0.5

Australia 2014.12 95 0.6 8 0.1

Canada 2015.1 103 0.6 38 0.3

Total 9,043 56.7 6,974 47.6

Signature

Colombia - 28 0.2 2 0.0

New Zealand - 21 0.1 1 0.0

China - 2,515 15.8 6,593 45.0

FTA(Agree) 11,607 72.8 13,570 92.6

FTA(Not Agree) 4,332 27.2 1,085 7.4

Total 15,939 100.0 14,6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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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Guideline for KORUS FTA Verification Process,

2014). 

2.1. 관세양허 

한-미 FTA 섬유/의류 분야의 체결 내용 중 미국의 양허 수

준은 Table 3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시 철폐 비율

이 수입액 기준 61%, 품목수 기준 87%에 달한다. 특히 우리

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스웨터(현행 관세율 32%), 폴리에스

테르 섬유(현행 관세율 4.3%), 양말(현행 관세율 13.5%) 및 남

성셔츠(현행 관세율 28%) 등 164개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14) 

2.2. 원산지 기준 

섬유/의류 분야를 보자면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협정당사국의

원사(실)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도록 하

고 있는데 이를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이라고 부르고 자

국에서 제직을 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직기준

(Fabric forward rule)라고 부른다. 또한 협정당사국의 섬유원료

(Fiber)를 사용하여야만 원산지 인정을 해주는 규정을 섬유원료

기준(Fiber forward)라고 정하였다. 예외사항으로 우리나라의 대

미 주요 수출품목인 리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

츠 등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및 동남아산 원사를 사용하

여 제직 및 봉제를 하여 미국에 수출을 해도 위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확보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국내 공급

이 부족한 재료를 역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원사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Guideline for KORUS

FTA Verification Process, 2014).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 원사 → 직물 → 의류로

이어지는 섬유/의류 산업의 국내 수직계열화가 촉진되어, 외국

에서 수입하던 원사나 직물의 국내 생산이 이뤄지거나 외국으

로 이전한 의류생산 공장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으며, 누적규

정에 따라 미국산 원사나 직물의 국내 수입량이 늘어날 수 있

고 가공단계별로 공급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해야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섬유/의류생산기업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 상에서 관리할 수 있

도록 구현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것이 섬유생

산기업 정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한-미 FTA 섬유협정에 따른 정부의 정보제공

의무 이행과 대미 수출 섬유 제품의 우회수출 예방 및 역내

공급부족 품목 특혜관리에 활용된다. 한-미 FTA에서는 미국 수

출 섬유/의류 상품 및 원료 생산기업의 원산지 확인 관련 정보

를 미국 측에 매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통상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 생산기업정보시스템을 구

축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제공을 꾀하고

있다. 제공 대상 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소유경영진의 성명과 국적, 직위, 근로자수 및 업무, 생산제품

Table 3. Concession of tariff on textile/sewin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mmission, 2014)  (Unit: 1,000,000 U$, %)

Korea USA

Year Item SP Import SP Year Item SP Import SP

Immediately 1,265 97.6 170 72 Immediately 1,387 86.8 1,654 61.1

3 7 0.5 32 13.4 3 - - - -

5 24 1.9 35 14.6 5 149 9.3 504 18.6

10 - - - - 10 62 3.9 548 20.2

Tot 1,296 100.0 236 100.0 Tot 1,598 100.0 2,707 100.0

Table 4. Concession of tariff on textile/sewing item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mmission, 2014) (Unit: 1,000,000 U$, %)

HS code Item
Tariff 

rate

Concession

 -USA-

 (year)

Export to 

USA

(’03-’05)

54022030 Polyester yarn 9 10 53,282,919 

54076199 Polyester fabric 15 5 61,161,770

55032000 Polyester textile 4 Immediately 139,544,057

59022000 Tire code 6 10 45,100,008

60041000 Knit fabrics 12 10 80,482,277

61013020 Coat & Jacket 28 Immediately 10,572,118

61034315 Pants & Skirt 28 Immediately 13,414,181

61051000 Man's outshirts 20 10 27,211,034

61062020 Blouse 32 5 17,011,525

61099010 Under shirts 32 10 12,000,272

61103030 Sweater 32 Immediately 276,922,021

61112060 Baby clothes 8 Immediately 22,405,773

61159290 Socks 14 Immediately 134,468,076

61161055 Golves 13 Immediately 12,246,791

62031190 Suit 18 Immediately 17,150,319

62046335 Women's pants skirt 29 5 20,749,793

62053020 South shirts 28 Immediately 134,242,817

62064030 Blouse 27 Immediately 12,180,744

62143000 Handkerchief, Scarf 5 Immediately 18,281,145

62151000 Necktie 7 Immediately 17,276,554

65069060 Hat 8 Immediately 11,31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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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설명 및 생산능력, 보유설비 현황, 주당 설비가동시간,

원료 공급처, 미국 내 고객 정보 등이 있다. 이 시스템 도입으

로 대미 수출 및 생산업체는 관련 생산정보의 등록, 갱신, 이

력관리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각종 무역 정보,

협정이행에 따른 애로사항의 해결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하

여 향후 FTA 검증에 체계적이고도 원활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

clothing industry, 2015).

2.3.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개성공단지역을 포함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

당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

기로 하고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총 310개 품목으

로 이 가운데 섬유/의류는 총 147개 품목이 선정되었고 매년

양국간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 지위 인정기준은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최

종상품의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원산지 재료 가치가

종 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관세혜택

이 가능하다. 또한 한-미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

치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Gaeseong industry district

foundation, 2014).

2.4. 세관협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3국 제품이 역내산으로 둔갑하여 우

회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협력에 합의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자국 상품의 이미지 저하 및 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5. 한-미 FTA 활용 

2.5.1. 긍정적 효과

한-미 FTA 발효(’12. 3) 이후 대미 섬유/의류 수출은 연평균

2.2% 증가하여 발효전 대비 6% 성장하였고 수입은 발효 전

대비 9% 감소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지

속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FTA체결이 안된 일본(’11년

8.6억불 → ’14년 8.7억불, 1%), FTA체결이 된 독일(’11년 2.6

억불 → ’14년 2.6억불, 0%), 이태리(’11년 2.1억불 → ’14년

2.2억불, 4%) 등 미국과 유사한 주요 수출시장과의 실적비교치

를 크게 앞서는 것이다. 수출액이 ’11년 13.4억불에서 ’14년

14.3억불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폴리에스터 단섬유, 화섬사, 의

류 및 기타 제품류 중심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

면 수입액은 ’11년 4.1억불에서 ’14년 3.7억불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인조장섬유(재생) 수입증가 외에 대부분의 품목의 수입이

감소된 결과이다(Country Report(USA), 2016).

2.5.2. 부정적 효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약

65% 수준으로 높은 편인데, 사류(yarns : 92%), 의류(apparel :

74%)에 비해 직물(Fabric) 및 기타 섬유제품(예: hometextiles)

은 48%, 5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미 수출비중이

47%로 타 섬유류 품목에 비해 가장 높은 직물류의 FTA 활용

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FTA 체제하에서 직물류의 대미수

출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세관의 엄격한 원

산지 기준(yarn-forward 및 일부 fiber-forward) 적용과 관세양

허 기간이 2022년까지 장기간 정해짐으로서 직물류의 대미수

출이 상당기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2015).

2.6. 한-미 FTA 대응전략 

국내 섬유/의류 산업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한-미

FTA를 계기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섬

유/의류산업은 한-미 FTA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생산

구조로의 변화는 물론 미국업체들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을 절호의 기회

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에서 섬유/의류 산업은 최대 수혜 산업으로 꼽힌

다. 특히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미국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부자재 수입은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 기업이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는 요소다. 또한 FTA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협업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패션 브랜드가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

해서는, 첫째, 섬유/의류 제품의 대미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

Table 5. FTA application rate (Korea feder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2016) (Unit: 1,000,000 U$, %)

Item

2013 2014

Korea

import

FTA

import

FTA

application rate

Korea

import

FTA

import

FTA

application rate

Yarns 325 294 90 332 307 92

Fabric 602 320 53 627 306 48

Apparel 246 171 69 258 191 74

Made-ups 119 42 35 100 52 52

Textile tot 1,292 827 64 1,317 85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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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우리의 토종의류 브랜드의 미국시장 진입을 위한 방

안을 업계, 협회, 연구소, 디자이너가 마련하여 정부에 제시하

고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실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투자공사(KOTRA)의 미국 내 시장

정보망을 활용하여 바이어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 경쟁력을 높여 제품 차별화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재개발업계와 패션업계

가 상생협력의 형태로 신소재, 첨단섬유의 개발에 나서서 차별

화된 제품을 수출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국내에 산재한 업종별

연구기관간의 제휴, 업계와 학계, 연구소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

력 사업을 통한 R&D 역량강화,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 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는

직물류의 원사수요를 국내산으로 충당하여 직물류의 대미 수출

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 FTA 체결은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에 무한한 패션수요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

던 모든 노하우와 지적자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GAP

과 같은 글로벌 의류업계에 상당한 의류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는 대형벤더들의 선제적인 변신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수년

간 축적된 기술력, 소재 소싱력, 마케팅력을 바탕으로 자체브랜

드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 의류업계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갖는 일이다. 

미국 의류업계는 자본, 기술 및 마케팅 역량이 강하고, 양호

한 아웃소싱 및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지위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소재, 의류업계가 협력과 경쟁을 동

시에 진행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미 양국 섬유

/의류 업계가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국내 섬유/의류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함께

국내 섬유제조업 및 패션업계의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한-중 FTA 섬유/의류분야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2014년 11월 10일 공

식 타결하였다. 협정타결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 13억의 거대

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시장을 대만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

으려는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미 FTA가 발효되고

TPP(Trans Pacific Partnership)가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맞춰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

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을 견제해서 중국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

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

국에서 수입되는 원 부자재 관세가 완화되며 의류 제조원가는

낮아질 것이고 특히 중국에 생산 비중이 높은 패션기업들에게

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3.1. 관세양허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20년 내에 섬유 품목수

기준, 87.8%(1,103개수입액 61.5%)의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96.9%(1,067개, 수입액 93.4%)를 한국에

개방하기로 하였고 관세 일부 감축과 양허제외 품목수로는 한

국이 12.2%(153개, 수입액 기준 38.6%), 중국은 3.1%(34개,

수입액 6.6%)를 적용하여 시장개방에서 배제하였다. 한국의 섬

Table 6. Concession of tariff on textile/clothing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2016)  (Unit: 1,000,000 U$, %)

 Concession

 (year)

Korea China

Item Import(2012) Item Import(2012)

Count SP Amount SP Count SP Amount SP

Normal

Immediately 317 25.2 304 5.6 116 10.5 52 2.0

5 153 12.2 96 1.8 351 31.9 406 15.4

10 517 41.2 1,791 33.0 461 41.9 276 10.4

Nomal Item 987 78.9 2,191 40.4 928 45.7 735 27.8

Sensitive

15 113 9.0 955 17.6 97 8.8 429 16.2

20 3 0.2 188 3.5 42 3.8 1,305 49.4

Sensitive item 116 9.2 1,144 21.1 139 12.6 1,734 65.6

 20 1,103 87.8 3,335 61.4 1,067 96.9 2,468 93.3

Highly 

Sensitive

Tariff reduction 10% 15 1.2 481 8.9 - - - -

Tariff reduction 15% - - - - 1 0.1 6 0.2

Tariff reduction 30% 9 0.7 37 0.7 2 0.2 1 0.04

Tariff reduction 35% - - - - 7 0.6 94 3.6

Concession expect 129 10.3 1,575 29.0 24 2.2 75 2.8

Highly sensitive item 153 12.2 2,093 38.6 34 3.1 176 6.7

Total 1,256 100.0 5,428 100.0 1,101 100.0 2,6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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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류분야 초민감 품목수는 153개로 전체 공산품의 52.7%를

차지하고 있다. 초민감 품목은 화섬사, 면사, 모사, 모직물, 화

섬직물, 부직포, 바지, 블라우스, 스웨터류 등이며, 중국의 초민

감 품목은 화섬사, 모사, 염색직물, 타이어코드직물 등이다.

관세율 구조면에서 살펴보면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국은 중국보다 up-stream(화섬원료, 섬유사)의 관세율이 높은 반

면, down-stream(의류, 섬유제품 등)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

국은 관세율이 낮은 의류 중심으로 수입하는 반면, 중국은 관

세율이 낮은 소재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장벽 제거 시 의류를 중심으로 수입하는 한국의 관세손실

분이 클 전망이다. 직물의 경우 견직물, 모직물, 파일·셔일직

물, 자수포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높지만, 화섬장섬유직물,

화섬단섬유직물, 부직포 등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중국

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면직물, 편직물, 표면처리직물은 가

중 평균 관세율이 비슷한 수준이며 의류 등 제품류의 경우 우

리나라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3.2. 원산지 기준

섬유/의류 원산지는 주요 품목별로 원사는 원사방적기준, 직

물은 ‘원사방적+제직/편직’, 또는 ‘역내 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의류는 재

단/봉제 또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

다. 원사는 방적+방사 공정 수행과 직물은 원사+제직/편직 또

는 RVC 40%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의류는 재단/봉제 또는

RVC 40%를 선택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별도 합의된 원

산지 증명서 양식에 따라 양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만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7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

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FTA Understand-

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2015).

3.3.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개성공단지역을 포함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

당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

기로 하고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총 310개 품목으

로 이 가운데 섬유는 의류를 중심으로 총 147개 품목이 선정

되었다. 또한 매년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

록 하였다.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비원

산지 재료가치가 최종상품의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원

산지재료 가치가 총 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

해야 무관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원산지 재료는 한국

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의미하고 원산지재료

란 한국과 중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중 FTA 품목별 원산

지 기준을 충족한 재료를 의미한다. 한-중 양측은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Table 7. Concession of tariff on textile/clothing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2016) (Unit: 1,000,000 U$, %)

Item
China HS code

(2012)
Tariff rate

Concession

(year)

Import

(from Korea)

Comb cotton yarn 52052300 5 10 41.3

Blended cotton yarn 52103100 10 20 17.6

Nylon yarn fabric 54074200 10 20 67.9

Poyster dyeing fabric 54075200 10 20 45.2

Polyester fabric 54076100 10 20 142.7

Nylon dyeing fabric 54079200 10 20 24.1

Polyester filament 55032000 5 15 91.0

Acrylic filament 55033000 5 10 22.7

Polyester filament fiber 55121900 10 20 87.7

Felt 56031290 10 5 15.3

Carpet 57032000 10 20 21.4

Tulle & Net fabric 58041030 12 20 37.8

Tire cord fabric 59022000 10 20 24.7

Polyurethane coating fabric 59032090 10 20 97.8

Dyeing knit fabric 60063200 10 20 178.8

Knit cotton baby clothes 61112000 14 10 1.0

Women's wool overcoat 62021100 16 10 9.3

Women's cotton pants 62046200 16 5 6.6

Synthetic fiber blouse 62064000 17.5 1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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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4. 한-중 FTA 활용 

3.4.1. 긍정적 효과

중국은 섬유/의류 분야에서 20년 내 관세철폐 비중이 93.3%

로 한국의 61.8%보다 높아 단계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중

국내수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 중국

진출은 현지 임가공 생산을 통한 제3국 수출이 주를 이루었으

나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내수지장 진출을 겨냥한 수출

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중국의 “두

자녀 허용정책”으로 의류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한국산 유아동복의 대중국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한-중 FTA

는 북한의 개성을 포함해 역외가공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

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 판로 확대에 애로를

겪었던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에게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

게 되었다. 따라서 147개의 역외가공생산 섬유의류제품이 원산

지규정 충족 시 무관세 대중수출이 가능하고 한국과 중국 섬유

재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기존 FTA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중 FTA는 48시간 통관원칙 도입을 통해 대중

국 수출기업들의 통관지연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전자적 서

류제출을 통한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해 신속한 통관을 보장한다.

또한 700불 이하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소규모 수출기업은 물론 동대문지역의 4만여 도소매 의

류 점포들의 대중국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국내 섬유의류업체들이 그동안 상표권 침

해 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

패션브랜드, 디자인,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국

내 유명상표가 지적재산권 침해 시 민/형사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2015).

3.4.2. 부정적 효과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소싱 및 자본력을 기반으로 관세장벽

이 철폐된 한국의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시장에 빠르게 진입

할 것이다. 가뜩이나 국내 내수시장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체결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중저

가 의류까지 국내 유통시장에 진입한다면 국내의 저가의류시장

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급증

하고 있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 의한 상품구매에 대한 FTA 관

세혜택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테면 개인소비자가 상대국(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소액 직접구입 물품에 대한 면세혜

택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직접구매에 대한

FTA 효과는 없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섬유소재로 의류를 생산 시 FTA 관세

혜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가가치 한도 내에서만 개성

에서 가공 후 다시 한국으로 반입해 중국으로 수출해야 원산지

혜택을 받는 번거로운 면도 있다. 대중 수출품목 중 혼방면직

물, 폴리에스터염색직물, 나일론염색직물, 코팅직물, 일부 부직

포, 일부 편직물 등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들을 중국으로 수출

시 20년 또는 개방에서 제외되어 관련 품목 수출기업의 FTA

활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5. 한-중 FTA 대응전략

한-중 FTA에서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잃는 면이 많다. 가

장 먼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점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섬유/의류 업체가 국내에서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견지하

고 무한한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문 중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에만 의지하지 말고 기술력, 디자인력, 유

통력으로 대응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먼저 우리기업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이랜드가 시도해서

성공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랜드의 고

급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이 중국에서 꽃을 피웠듯이 다른 섬유

/의류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많은 중고가 브랜드들이 이때까지 한국의 원단이 중국

원단보다 품질과 기능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선호는 하였으나

관세에 의해 많은 물량을 쓰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FTA

체결로 관세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중국의류업체

들이 한국원단을 구매하기 위해 우리국내로 들어 올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 바이어들의 취향과 중국 의류소비

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양한 소재, 디자

인 제품을 개발하여 대중국 마케팅을 한다면 중국시장에서 경

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Up-Stream부터 Middle-Stream, Down-Stream에 이르는 모든

업계가 80년대에 성행했던 품질관리 운동(QC-Quality Control)

을 범업계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산과 품질 차이는 좁혀졌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

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원단부터 완제품, 재래시장에서 백화

점 상품에 이르는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과 품질력을 높이는 방

법 외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 섬유/의류 기업과

중국 중견 섬유/의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품기획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위해

일부 중국기업들은 한국의 유명디자이너나 기업들에게 디자인

컨설팅만을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소싱공장의 원가가 계

속 올라가고 디자인컨설팅을 통해 제작된 샘플을 공장에 의뢰

했을 때 품질부분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완제품을

제공받기 원하는 브랜드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저렴한 소재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디자

인, 봉제하는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방식의

협력체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우리 섬유/

의류 기업이 중국으로 직접 진출하는 전략이다. 한-중 FTA에

의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패션기업들을 걱정해야겠지만 반

대로 중국으로 진출하기는 그만큼 유리해진다. 하지만 외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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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직접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이 따르므로 실력 있는 현지 파트너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중국

시장을 뚫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중국내 의류소비자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중

국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의 적극 대응하는 차별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일례로 한-중 FTA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유

아동복 시장은 고가 명품과 저가 시장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어

중가 내지 중고가의 고급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아동복 산업의 경우 중국에 비해 우리가 디자인이

나 기술력에서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만 잡는다면

매우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 소비자들이 디자

인과 품질을 갖춘 국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특별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중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소규모 업체는 품목당

8~13%로 부여되던 관세 부담이 해소되면서 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진출한 업체의 경우 종전 관세에 따

라 높게 책정된 배수를 하향 조절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신규 진출 및 생산물량 확대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최근 중국정부는 1가구

1자녀정책을 수정하여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유

아동복 시장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로 한류의 적극 활용을 들 수 있다. 최근 TV드라마나 대중음

악분야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류 붐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접목시키는 전략을 모색해 볼 필

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

요가 급증해 이를 기반으로 판로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수출 규

모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섬유산업연

합회 등 업종별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상해 등 중국 주요도시

에서 개최하고 있는 소재 및 의류제품 전시회(Preview In

China 등)를 한류스타들의 공연 등 문화행사나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패션쇼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4. 결 론

최근 3년간의 국내 섬유/의류 시장 성장률은 7.6%로 시장

포화, 성장 정체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갈수록 오르고 있고 기본 소비자의 수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서 한참이나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격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한 아웃소싱은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섬유/의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선 포

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곳곳의 시장들을 개척해야만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량을 최대한 늘려야 국가체제가 안

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FTA를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아니라 전 세

계적인 흐름이다. FTA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섬유/의류 산업

에 존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FTA 협정문을 기준으

로 본다면 유리한 업종과 지역, 불리한 업종과 지역이 있을 수

있으나 수출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섬유/의류 산업의 현실을 감

안한다면 어느 FTA를 막론하고 좋던 싫던 규정에 따라가야 하

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있던 우리 섬유/의류 산업과 종사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체제이다. FTA는

우리나라 섬유/의류 기업들에게 무한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섬유/의류 기업

들과 무한경쟁 전투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섬유/의류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

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제품의 경쟁력은 더

높아지고, 많은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세계경제의 중심을 잡고 있는 미국과의 한-미 FTA의 최대 수

혜 산업은 섬유/의류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품

질과 개성 있는 디자인을 연구, 개발한다면 섬유/의류 산업의

놀라운 발전과 해외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 비록 한-중 FTA로 인해 침체기에 있는

우리나라 섬유/의류 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만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심화 발전시

킨다면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동시에 중국을 사업의 동반자

로 적극 받아드리는 열린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섬유의류 FTA가 정부간 협정이기는 하지만 FTA의 수혜자이

자 피해자는 섬유/의류 업계이기 때문에 그 대응전략도 업계가

중심이 되어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따라서

한-미 FTA, 한-중 FTA에 대한 섬유/의류 업계의 대응전략도

업계의 실상을 백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한-미 FTA, 한-중 FTA에 대응한 섬유/의류 산업의

전략을 요약해 보면 첫째 품질경쟁력이다. 패션소재나 의류완

제품을 막론하고 품질은 경쟁력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

질향상을 위한 업계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80

년대 산업계에 공통과제였던 QC(Quality Control)운동을 범 섬

유/의류 업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사 내에

서 혹은 업계공동으로 QC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지 QC추진모

범사례를 선발하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는 경륜과 노하우의 공격적인 활용이다. 우리나라 수출

의 역사는 섬유/의류 수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

십 년 간의 해외시장 개척 노하우를 FTA 장벽을 넘는 핵심적

인 지렛대로 활용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GAP을 비롯한 세

계인이 입는 의류제조의 상당부분을 우리나라 벤더들이 담당하

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디자인력, 원자재 소싱

력, 마케팅력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미국 및 중국 마

케팅전략을 펼칠 때가 왔다고 본다. 

셋째는 한류의 적극적 활용이다. FTA 협정 대상국 의류소비

자들의 한류에 대한 호의를 우리 섬유/의류 제품의 Promotion

전략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중국에서 매년 상해 등 주요도시에

서 열리는 우리 섬유/의류 제품 전시회에 한류스타를 활용한

문화행사나 패션쇼를 연계하여 한류소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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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FTA 협정 대상국가의 업종별 전략적 제휴를 들 수

있다. FTA 협정문에 따르면 국가별로 유/불리한 품목이 있는데

이를 양국의 업계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각기 유리한 분야를

이용 제휴한다면 모두가 Win/Win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원단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디자인, 봉제하여

“Made In Korea"로 마케팅을 한다면 더 많은 수출실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신소재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R&D 역량의 통합

이다. 현재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가 적지 않게 있

는데 이들 연구소의 역량과 해당업계, 학계 그리고 관련 업종

별 단체가 차별화된 신소재 개발을 위해 공동 R&D 프로젝트

를 운영하고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경쟁력 있는 차별

화된 상품으로 세계 FTA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현지화에 의한 마케팅 역량의 극대화이다. 각 나

라마다 시장특성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점은 FTA

조항 못지않게 진입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에 조사 분석하고, 현지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춰 상품을 개

발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제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이랜드와 같은 개별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함

께 해당국가의 무역관(KOTRA)과 제휴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면 효율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FTA는 글로벌 섬유/의류 산업에 빅뱅이 될 것이며, 이를 기

회로 살릴 것이냐, 위기가 될 것이냐는 우리 섬유/의류 업계의

선제적 대응 여부에 달려있다. 또한 FTA는 모든 측면에서, 단

순히 현재 상황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제시하거나, 한 가지를 얻기 위해 손실을 감수

하고도 다른 것을 내어주는 복잡한 체제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협정이라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더욱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 ‘득’만 있는 경우는 없으니, 우리가 강한 쪽을 ‘득’으로

만들고 약한 쪽을 ‘실’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생각

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추진되는 다양한 창조산업 발전방안과 한-미, 한

-중 FTA 체결을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

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내 수요 기반을 잠

식당하지 않고 글로벌 업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천전략 도출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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